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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기구비품(그라인더,탁상 등 66종) 불용요청 

       1. 관련근거 

        가. 물품관리규정 제50조「불용결정기준」및 제51조「불용결정의 절차」  

        나. 재무처-9685호(2013.10.15)「물품 불용처리 간소화 대상 확대 시행」 

        다. 시설지원단-1433 (17.02.2.)「2016년도 정기재물조사(비유동자산, 재고자
산) 결과보고」 

       2. 위호와 관련, 공기구비품(그라인더,탁상 등 66종)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

기능상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

다. 

        가. 불용요청 대상 : 그라인더,탁상 등 66종 

        나. 불용요청 수량 : 123점 

        다. 불용요청 사유 : 내용년수(5년) 초과로 인한 기능상실 및 수리사용이  비

경제적으로 판단 

        라. 처분의견 : 매각 및 폐기 

        마. 행정사항 : Uffice 불용심사조서 입력처리 

  

붙 임 : 물품불용신청서 1식.  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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